
[별표 13]

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(제12조 관련)

1. 시설 기준

 가.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출 것

  (1)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조회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

을 갖출 것

  (2) 인증마크 조회를 통해 인증부품명, 인증번호, 제조회사, 생산년도, 

부품의 공급처 및 사용처 등을 검색ㆍ추적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

과 하드웨어를 갖출 것

  (3) 바이러스 및 외부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 시스템(일부를 

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
  (4)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

전산실(보안시스템 포함)을 갖출 것

  (5) 인증신청, 조회,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

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하드웨어(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

포함한다)를 갖출 것

 나.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하는 인증마크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

  (1) 인증마크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인쇄기능이 있을 것

  (2) 인증마크의 불법 유통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

2. 인력 기준

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



3. 대체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전국 20개 이상

의 부품유통업체를 확보할 것

가. 대체부품인증제도 

총괄 기획
- 1명

나. 대체부품 인증 접

수 및 고객 대응
- 1명

다. 대체부품 사용 활

성화를 위한 제도 및 

유관기관 협력

- 1명

라. 대체부품인증 전산

시스템 개발 및 관리

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을 충족 하는 자

가. 전산 관련학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

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

나.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

다.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

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

1명

마. 시험기관 관리 및 

대체부품제조사 사후

관리

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을 충족 하는 자

가. 공학계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

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

나.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소지자

다.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

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

2명

바. 대체부품 품질관리 3명


